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30] <개정 2022. 10. 26.>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기준(제29조제1항제1호 관련)

1. 승강구 일반기준
  승강구는 다음의 표에서 정의한 승강구 측정장치 1 또는 측정장치 2가 통과되어야 

한다.

승합자동차 유형
상단패널 높이
(A, 단위: mm) 

측정장치 1 측정장치 2

승차정원 16인 이상 23인 이하 승합자동차 950주 950

승차정원 16인 이상 23인 이하 좌석전용 승합자동차 700주 950

좌석의 수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
는 승합자동차

1,100 1,100

입석의 수보다 좌석의 수가 많은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
는 승합자동차

950 1,100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좌석전용 승합자동차 850 1,100

 주) 승차정원 16인 이상 23인 이하 승합자동차의 경우 하단패널은 동일 방향으로 상단패널 범위 내에서 
수평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2. 승강구 설치 기준
 가. 일반 기준
  1) 승강구는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2층대형승합자동차에는 아래층에 2개, 



입석수가 좌석수보다 많은 굴절버스는 앞ㆍ뒤 각각 1개 이상의 승강구를 설치해
야 한다.

  2) 전동식 승강구 중 비상시 조작장치 작동 후 손조작력으로 열 수 없을 경우 비상
탈출장치로 간주하지 않는다. 

  3) 승강구는 자동차의 우측면에 설치해야하고,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
차는 다음과 같이 설치된 승강구를 제외하고 1개 이상의 승강구를 자동차 길이방
향의 앞부분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오작동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활용되었다
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구를 좌측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
다.

   가) 휠체어 사용자 승하차를 위해 자동차 뒷면 또는 측면에 설치 된 승강구
   나) 수화물 적재를 위해 자동차의 뒷면 또는 측면에 설치 된 승강구
   다) 자동차의 좌측면에 설치되어 운전자가 장치를 통해 작동을 억제시킬 수 있는 

승강구
  4) 승객공간이 10m2 이상인 승합자동차에 승강구를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승강

구 면적의 중심을 지나는 횡단수직면 사이의 간격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
다. 다만, 굴절자동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
다.

   가) 승객 공간 전체 길이의 40% 이상일 것
   나)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 아래층에 대하여 자동차 전체 길이의 25% 이상 또는 

승객 공간 전체 길이의 40% 이상일 것 
  5) 정지상태에서 내ㆍ외부에서 열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외부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에서 열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6) 자동차의 외부에서 승강구를 열기위한 장치는 지상으로부터 1,000mm부터 

1,500mm까지 높이이고, 승강구로부터 500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7) 승차정원 23인 초과 승합자동차의 내부에서 승강구를 열기 위한 장치는 차실 바

닥면 또는 계단 상부로부터 1,000mm부터 1,500mm까지 높이이고, 승강구로부터 
500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운전자석 내에 설치되어 있는 조작장치의 경
우 그렇지 않다.

  8) 힌지형(경첩형) 또는 회전형 구조의 수동조작승강구는 승강구가 열린 상태로 전
방으로 운행되다가 외부의 물체와 접촉될 경우에는 승강구가 닫히는 방향으로 움
직이는 구조여야 한다.

  9) 문걸쇠장치가 장착된 수동 조작 승강구는 이중잠금 구조여야 한다.
  10) 승강구가 내부로 닫힐 때 계단 등 내부구조물과 승객에게 위험을 주지 않는 구

조여야 한다.
  11) 운전자가 승강구 내ㆍ외부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확보장치를 설치해야 하

고, 입석수가 좌석수 보다 많은 승차정원 23인승을 초과하는 2층대형승합자동차
의 경우 승강구 내부, 계단 및 위층 부분에도 설치해야 한다.

  12) 승차정원 2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뒷면에 설치되는 경우 열림 각도는 85도부
터 115도까지이고, 열림이 완료 된 위치에서 자동으로 고정되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높은 승강장의 승차 목적, 자동차 후방에 확인 된 확실한 승차 공간을 통
한 승차를 허용하기 위하여 270도까지 승강구를 열리도록 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3) 승강구 1단 발판의 높이는 40센티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나. 승강구에 외부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
  1) 시동키가 “ON”의 위치에 있을 때 비활성화 되어야한다.
  2) 시동키가 “ON”의 위치에 있을 때 활성화 되어있는 상태이면 운전자에게 경고해

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승강구에 동시 사용할 수 있다.
 다. 운전자에 의해 작동되는 전동식 승강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비상시 승강구는 정지상태 또는 매시 5킬로미터 이하의 속도에서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내ㆍ외부에서 열림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외부의 경우 잠금장치가 활
성화 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승강구 조작장치 작동시 우선해서 열릴 것
   나) 내부 조작장치는 승강구로부터 300mm 이내, 제1단 발판 위 1,000mm 이상의 

높이에 위치할 것. 다만, 교통약자를 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출발 방지장치가 작동되어도 될 것
   라) 조작장치 작동 시 8초 이내에 승강구 측정장치가 통과할 수 있을 것
   마) 비상조작장치에는 제거가 용이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조작장치의 작

동 또는 보호커버 제거시 운전자에게 시각 및 청각으로 경고 할 것
   아) 제2호다목5)다)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승강구의 경우 문을 열기 위하여 조작장

치를 작동시킨 후 다시 정상 위치로 복귀되더라도 운전자가 별도로 닫힘 조작
을 하기 전까지는 닫히지 않을 것

   자) 승강구는 자동차 매시 5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속도에서 문이 열리지 않을 것
  2) 외부에 설치된 비상조작장치의 작동방지장치는 운전석에 앉아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작동방지장치의 비상조작장치 비활성화 기능은 
운전자의 조작없이 자동으로 작동되어서는 안 되며, 원동기 시동 시 또는 매시 20
킬로미터 이전에 비활성화 기능이 해제되어야 한다.

  3) 승강구가 차체 앞부분 외의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승강구가 열려 있는 
경우 이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시각적 경고표시를 승강구가 열린 위치에서 닫히
기 전 30mm 까지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승강구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시
각적 경고 식별표시로 각각의 승강구에 대한 시각적 경고 식별표시를 할 수 있다. 

  4) 승강구 개폐 조작장치는 승강구가 열리고 닫히는 도중이라도 운전자에 의해 반
대로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5) 전동식 승강구가 닫힐 때 다음 기준에 적합한 보호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 승강구의 중간 지점과 아랫 끝부분에서 위로 150mm 인 지점에서 150N 이하

의 하중(일시적으로 150N을 초과할 수 있지만 300N을 초과할 수 없음)이 적용
되면 자동으로 완전 열림 상태로 되어야 하며,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 이 
경우 높이 60mm, 너비 30mm, 모서리 부분의 곡률반경이 5mm 단면을 가진 



측정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나) 승강구에 손가락이나 손목이 끼이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열려 있는 승강구를 닫기 위해 조작을 하기 전 까지 열린 상태를 유지할 것
    (2) 높이 300mm, 윗면의 지름 5mm, 아랫면의 지름 30mm인 원뿔대 형태의 측

정장치가 빠질 수 있을 것
    (3) 높이 60mm, 너비 20mm, 모서리 부분의 곡률 반경 5mm인 단면을 가진 측

정장치가 통과할 수 있는 위치(승강구 완전 닫힘 위치로부터 30mm 이하 떨어
진 위치를 말한다)가 유지될 것

   다) 전면 승강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승강구 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제2호다목5)가)⋅나)에서 정한 기준
    (2) 끝부분이 부드러운 재질로 된 경우(제2호다목5)가)에서 정한 측정장치로 측정

할 때 승강구의 단단한 구조물이 완전 닫힘 상태로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전동식 승강구가 연속적으로 전원 공급을 받음으로써 닫힌 상태를 유지하는 경

우 전원이 끊어졌을 때 운전자에게 시각적으로 경고해야 한다.  
  7) 승강구가 열려있을 때 자동차의 출발을 방지하는 장치(이하 문열림출발방지장치

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을 때 매시 5킬로미터 이하의 속도에서 작동되어야한다.
  8) 문열림출발방지장치가 설치되어있지 않을 때 승강구가 열린 상태에서 출발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청각적으로 경고해야 한다. 
 라. 자동식 전동 승강구(운전자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활성화 된 후 승객의 조

작에 의해 열릴 수 있는 전동식 승강구로서 자동으로 닫히는 승강구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자동식 전동 승강구의 자동조작 활성화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비상시를 제외한 모든 승강구의 열림 조작의 활성화 및 비활성화는 운전자석에

서 가능할 것
   나) 운전자에 의한 열림 조작이 활성화될 경우 이를 표시하는 표시기가 자동차 내

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승강구가 외부에서 열리는 경우에는 자동차 외부에도 표
시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조명 표시, 조명 누름 버튼 등과 같은 표시
기는 해당 승강구 또는 해당 승강구와 인접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다) 스위치 조작에 의해 직접 작동되는 경우 자동식 전동 승강구의 기능 상태는 스
위치의 위치, 지시 등화 또는 조명 스위치 등으로 운전자에게 지시되어야 하며, 
스위치는 다른 조작 장치와 혼동되지 않도록 할 것

  2) 자동식 전동 승강구의 열림은 운전자에 의해 열림 조작이 활성화 된 후 승객이 
다음의 조작을 하는 경우 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가) 내부의 경우 누름 버튼의 조작 또는 빛 감지기의 통과
   나) 외부의 경우 조명 누름 버튼의 조작, 조명 표시 아래에 있는 누름 버튼의 조작 

또는 적절한 표시를 가진 유사한 장치의 조작
  3) 자동식 전동 승강구의 닫히는 방식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하며, 제2호라목4)



에 따라 제한된 자동 닫힘 기능 이후의 닫힘 동작에 대해서도 다음 가) 및 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가) 자동 작동 승강구가 열렸을 때 일정 시간이 경과 된 후 자동으로 다시 닫혀야 
하며, 자동 닫힘을 지연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나) 승강구가 닫히고 있는 중간에 승객이 승하차하고자 할 경우 안전장치 등을 활
용하여 승강구는 다시 열리는 구조일 것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등이 원활한 승ㆍ하
차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승강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자동 닫힘이 제한되어야 
하며, 다음 가)에 따라 기능이 작동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시각적으로 경고하는 자
동표시기를 설치해야 한다.

   가) 운전자는 특별한 조작 장치를 작동시킴으로서 자동 닫힘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하며, 승객 또한 누름 버튼을 조작함으로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제한된 자동 닫힘 기능은 운전자에 의해서만 복구될 수 있을 것


